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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디지털 통신기술이 해사(海事)분야에도 리 용되기 시작하면서 용량의 데이터가 축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한 시도가 리 이루어지고 있다. 표 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LTE-Maritime 

통신망을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2021년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용량의 해상교통정보를 데이터과학 

기반으로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해사 분야의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는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수 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해사 분야 데이터의 종류를 살펴보고, 과학  분석  활용과 련된 법제도를 식별하 다. 연구 결과 개별 해사데이터의 활용을 제한

하는 법제도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를 개선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진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핵심용어 : 해사데이터,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해양수산정보

Abstract : Recently, as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is widely applied to the maritime field, large amounts of maritime data are being  

accumulated. Accordingly, attempts to create new value by applying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are emerging. 

Typicall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providing korean e-Navigation service since 2021 based on LTE-Maritime 

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R&D for creating value-added service through analyzing huge-sized maritime traffic data is underway. 

By the way, to do any data-based research, legal system, as a research infra, that researchers can get the data whenever they need is 

essential. This paper looked at types of data in maritime fields, checked related legal system about scientific analysis and utiliz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legal factors which restrict its scientific analysis and utilization, and suggested ways of improvement to 

boost R&D using maritime data as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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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데이터는 석탄, 철, 는 원유에 흔히 비교될 정도로 

4차 산업 명 시 의 핵심 인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

까지 아날로그 기반의 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해사(海事) 

분야에서도 최근 디지털 통신기술의 도입으로 용량의 데이

터가 축 되고 있으며, 데이터과학(Data Science)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  분석  활용을 해서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기반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해사 분야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해사데이터

의 활용을 규정하는 국내 법제도를 살펴 으로써 문제 을 식

별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해사데이터의 종류

 일반 으로 ‘해사(海事)’는 바다의, 는 바다와 계된 모든 

일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해사데이터’는 바다와 

계되어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정의된 해사데이터는 그 상과 범 가 매우 넓어 이를 분

류하기 쉽지 않으나, 해양수산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과 해

양수산정보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구분하 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Maritime Data

202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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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사데이터 활용 련 법제도

 우리나라 공공기 에서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는 모든 자

료나 정보는 공공데이터로 정의되며, 「공공데이터법」에 의하

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 에서 리

하는 해사데이터 한 이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

부 해사데이터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데이터의 공개를 제한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먼  선박의 치정보는 「해사안 법」  「선박안 법」에

서 해양사고의 원인 조사, 긴 구조 등과 같이 정부기 의 업무 

수행을 해 필수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 치정보를 과학  연구 목 으로 활용

하기 해서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이 지난 정보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해양사고

정보는 「해양사고조사법」에서 해양사고에 한 조사  심  

업무를 한 경우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편 해도와 같은 해양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지침에 따라 비공개 는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복제·출력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2021년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에서는 법률에서 

정의한 해상교통정보에 해 학술연구  통계분석 등의 목

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를 제공받기 

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Open-API 등 통상의 방식이 

아닌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일부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

4. 법제도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사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법」에 의해 부분 공개되고 있으나, 선박 치정보 등 특정 해

사데이터에 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박 치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선박 치정보가 

선박소유자의 업비 과 같이 취 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공개를 지한 것으로 당시의 입법 배경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1년 「해사안 법」 부개정 시에 마련

된 규정으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에는 필요한 규정일 수 

있으나, 데이터의 극 인 활용을 기반으로 해사산업의 데이

터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재의 사정에는 불필요한 규정으

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기 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오히

려 2020년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

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양수산발 기본법」에 의하여 마련된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한 지침(2020)’에서도 개인정보

나 치정보가 포함된 해양수산정보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삭

제하거나 비식별 조치, 암호화 등의 기술  조치를 수행한 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선박 치정보 뿐만 

아니라 함께 살펴본 해양사고정보와 해양공간정보 역시 이 같

은 시  요구사항과 기술의 발 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제공 

 활용을 제한하는 법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5. 결    론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 으로 데이터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요해졌다. 해사 분야에서도 디지털 데이터의 축

과 함께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데이터에 한 수요도 함께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는 디지털뉴딜 정책  데이터3법의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산업

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해사 분야의 경

우 아직 일부 법률에서 개별 해사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

다. 해사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진하기 하여 련 법제도의 

향 인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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